
수   신  소명대상업체

제   목  기성액과 공사수입금(건설매출액) 차액에 따른 소명서 제출 안내

         2024년도 실적신고와 관련하여 실적신고 기성액이 업체에서 결산시 

신고한 공사매출액(재무제표 손익계산서의 공사매출액의 110%초과)보다 많을 

경우 차액 발생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, 해당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신고한 

실적신고 기성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기성실적확정, 시공능력평가 및 경영상태확인 

등이 유보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5. 14(수)까지 우리도회 사무처로 반드시 
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        음 -

          1. 제출대상 : 실적신고금액이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의 건설매출액

                        (공사수입금)의 110%초과 업체

          2. 제출기한 : 2025. 5. 14(수)

          3. 차액발생 사유에 따른 증빙자료(별첨 참조)

별  첨 :  1. 차액발생 사유에 따른 소명방법 및 제출서류 목록 1부

          2. 소명서 양식 및 건설업매출액구분확인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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